
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 방법

구 수산업법(1990.8.1.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)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

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

행사하여야 하나, 구 공유수면매립(1990.8.1.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6조 제1항에 

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

없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,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

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

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바,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된 자는 구 

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가 정한 입어자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

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같은 법 조항에 근

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, 공유수면매립사업법 제16조 제2항, 제3항이 정한 재정과 그에 

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. (대법원 2001.06.29. 선고 99다56468 판결)


